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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서  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은 총 98개이고, 이 중 4개의 기본

법이 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다[1]. 이 네 가지 기본법들은 보건의료발전

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5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외한 세 가지 장기계획은 두 

차례 이상 수립되었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다. 보

건의료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0년 7월 13일 시행되

었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만 19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수립되지 않

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15조 제1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

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

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이다[2].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둘째,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셋째,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넷째,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다섯

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여섯째,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 조정, 일곱

째, 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여덟째,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또한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하며,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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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진

행해 왔었다. 2003년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의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 공청회[3], 2007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

년계획(안)[4], 2015년 미래 보건의료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5] 등이다. 2018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2005년 국무총리 주재

로 두 차례 개최된 후 13년만이다[6].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말까지 연구용역(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진행하고, 2019

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6], 2019년 8월 현재

까지 연구용역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회의에 상정된 

바 없다.

미국의 경우 2018년 2월 28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는 4년 주기 계획인 “보건부 전략계획: 

2018-2022 (HHS Strategic Plan FY 2018–2022)”을 발표하였다[7]. 이

는 1993년 정부성과 ·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과 2010년 정부성과 · 결과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에 의거한 것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해 2월 첫째 주 월

요일에 발표하도록 명시화되어 있다. 미국 HHS의 장기계획은 HHS

의 14개의 참모부서와 11개의 운영부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HHS 산하 조직들의 계획을 종합하여 HHS 전체의 계획으로 작성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NHS England)에서 2019년 1월 10년 계획인 국가보건서비스 장기계

획(NHS Long Term Plan)을 발표하였는데[8], 2012년 건강 · 사회복

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과 2014년 복지법(Care Act)을 근거

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국가보건서비스(NHS) 5년 조망(Five Year 

Forward View)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9]. 한편, 영국 공중보건(Public 

Health England)은 2016년 4월 4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the 

next four years: better outcomes by 2020)을 발표하였으며[10],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보

건사회복지부 계획(DHSC Single Departmental Plan)을 발표하고 있

다[11]. 한편, 일본의 경우 보건노동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서는 2015년 6월 보건의료 2035 (Japan Vision: 

Health Care 2035)를 발표하였다[12]. 이는 20년의 장기계획이며, 또

한 2020년의 중간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장기계획은 향후 10년과 20년의 계획이고, 이들 장

기계획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

안을 두었기에 목적(goal)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장기계획

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수립하여 미국 HHS의 참모부서와 운영

부서 전체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집약한 

것으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담당부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계획은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들의 집합이기에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및 결정성이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의 상태가 파악되어야 하고(where are 

we now?),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where do we want to 

be?),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how do we get there?)이 포함되어야 

한다[13,14].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이 법

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장

기계획의 기본이 된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은 52개가 있으며 이 

중 30개의 법률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명시1)하고 있다[1,15].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이들 30개의 장기계획과 연계되어져야 하며, 장

기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22개의 법률과도 연계되어져야 한다.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하향식(top-down)

으로 다른 보건의료 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장기계획 목적과 목표들의 상향식(bottom-up) 결합

체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째 수립되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빠른 시일에 수립되어

져 보건의료와 관련된 장기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들 장기

계획과 관련 법률의 조정 및 결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 · 고

령화, 저성장, 비감염성질환시대, 4차산업혁명, 한반도의 통일 등 급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가야할 방향이 제시되고

[16-20],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효율적이고 형

평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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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개의 장기계획 중 수립된 장기계획은 25개이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지 않은 장기계획은 5개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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